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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계자
사용자

(발주자 포함)
생산자

콘크리트

강도의

주문과 사용

발주

단계

사용

단계

콘크리트

강도의

설계와 결정

적용의 예

(1) 하중을 고려한 설계기준 압축강도:24MPa

(2) 노출등급고려한 내구성기준기준압축강도:27MPa

(3) ①과 ②중 큰 값 선택 : 품질기준강도27MPa

(1) 강도 결정 및 주문 : 기온보정강도

- 반영 : 호칭강도30MPa

(시공적영향에 따른 보정 3MPa)

- 미반영 : 호칭강도27MPa

(1) 30MPa 배합설계실시

(2) 배합강도결정 : 37.8MPa

-호칭강도:30MPa

-표준편차에따른 변동값:7.8MPa

(3) 시방 배합 결정

주1)

2)

3)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라 표준양생(20±2)℃한 공시체보다 강도가 작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온보

정강도를 검토 및 결정하여야 한다.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에서 규정된 호칭강도 중에 가능한 큰 값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단, 29MPa와 같이 KS F 4009에 없

는 호칭강도가 필요한 경우 주문 및 생산은 가능하지만 비KS 제품이 된다. 또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에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기온보정강도를 더하여 호칭강도로 주문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호칭강도 대신 설

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중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에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기온보정강도와 표

준편차를 반영하여 배합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2. 설계 반영

4. 생산

설계 요구

* 계산 및 결정
(하중 및 내구성 등 고려)

반입 사용

주문된
호칭강도 반영

배합강도 결정3)

표준편차 산출

시방배합 결정

ACI방식에따름

𝒇𝒄𝒓

1. 요구성능

3. 주문

①과 ②중 큰 값을 적용
품질기준강도 적용

호칭강도2)

선택 및 결정

기온보정강도
검토 및 결정1)

𝒇𝒄𝒏

𝑻𝒏

하중 검토

① 설계기준
압축강도 결정

구조 계산

② 내구성기준
압축강도 결정

노출범주 및 등급
검토

내구성 요구조건

①과 ②중 큰 값 선택
품질기준강도 결정

𝒇𝒄𝒅𝒇𝒄𝒌

𝒇𝒄𝒒

해설 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종류와 결정에 관한 프로세스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중설계에 따른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용성 및 환경조건을 고려한 내

구성 설계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내구성 설계 개념의 도입에 따라 실무에서의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혼선과 오해를 방지하

기 위해서 설계기준압축강도,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품질준강도, 기온보정강도, 호칭강도,

배합강도에 대한 구분과 이해를 명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설 표 2.2-1과 같이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주문과 사용 및 콘크리트 강도의 종류와 결정의 과정들을 제시합니다.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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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KDS 14 20 40)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선진국의 주택 평균 수명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가까운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7 54 72
121 128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주택 평균 수명 (년)

건설구조물의 낮은 수명

내구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구조물은 국민 안전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며,

현저히 낮은 주택 수명으로 짧은 주기의 재건축은 반복되고, 

이로 인해서 집값 상승, 자원낭비, 환경문제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건설구조물 수명저하에 따른 사회적 손실

새롭게 개정된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은 건설구조물의 장수명을 기반으로

건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건설구조물의 안전 확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DS 14 20 40(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우리나라는 해양, 산악, 계절변화 등 다양한 지형적, 기후적 영향으로 건설구조물에

미치는 노출조건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환경성능에 맞는 내구성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내구성 설계 기준

< 개 정 목 적 >

1.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분야 최신 기술 반영

2.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기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콘크리트 건설기준 제·개정

(출처:공동주택 생애주기에 따른 중장기 관리전략연구_국토교통부 연구용역보고서_2013)

Ⅰ. 콘크리트구조내구성설계기준_KDS 14 20 40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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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14 20 40 : 2018_개정전

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표 4.1-1 노출범주 및 등급

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표 4.1-2  노출등급에 따른 내구성 허용기준

범주 등급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
𝒇𝒄𝒌(MPa)

조건

F

(동결융해)

무시 F0 21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지 않는 콘크리트

보통 F1 30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심함 F2 30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매우심함 F3 30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며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S

(황산염)

토양 내의 수용성 황산염(SO4)

의 질량비(%)

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4)

(ppm)

무시 S0 21 SO4＜0.10 SO4＜150

보통 S1 27 0.10≤SO4＜0.20 150 ≤ SO4＜1,500, 해수

심함 S2 30 0.20≤SO4＜2.00 1,500 ≤ SO4 ≤ 10,000

매우심함 S3 30 SO4＞2.00 SO4＞10,000

P

(낮은

투수성

요구)

무시 P0 21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지 않고 수분과 접촉되는 경우

적용 P1 27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고 수분과 접촉되는 경우

C

(철근방식)

무시 C0 21 건조하거나 또는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콘크리트

보통 C1 21 수분에 노출되지만 외부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는 콘크리트

심함 C2 35
제빙화학제, 소금, 염수,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 등과 같은 염화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Ⅰ. 콘크리트구조내구성설계기준_KDS 14 20 40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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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14 20 40 : 2021_개정후

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표 4.1-1 노출범주 및 등급

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표 4.1-3  노출등급에 따른 최소설계기준압축강도(𝒇𝒄𝒌)

범주 등급
𝒇𝒄𝒌

(MPa)
조건 예

일반 E0 21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EC

(탄산화)

EC1 21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 되어 있는 콘크리트

EC2 24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EC3 27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

EC4 30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리

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난간 등)

ES

(해양환경, 

제빙화학제

등 염화물)

ES1 30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중의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2 30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3 35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ES4 35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콘크리트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부위

∙ 도로 포장

∙ 주차장

EF

(동결융해)

EF1 24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2 27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구

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3 30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EF4 30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

크리트 표면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

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EA

(황산염)

EA1 27 보통 수준의 황산염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2 30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3 30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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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KDS 14 20 4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건설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정된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설계하여야 합니다.

노출범주 : 콘크리트 탄산화 (EC)

콘크리트의 탄산화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탄산화 : 강알칼리성 콘크리트가 CO2와 반응하여

중성화되고 철근부식에 대한 보호성능이 사라지는

열화현상)

1.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용 콘크리트 부재에 대해 예측되는 노출 정도를 고려하여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합니다.

2.  이렇게 정해진 노출등급에 따라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를 정합니다.

범주 등급 조건 예

EC

(탄산화)

EC1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 되어 있는 콘크리트

EC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EC3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

EC4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난간 등)

항목
탄산화

EC1 EC2 EC3 EC4

최소설계기준

압축강도 (MPa)
21 24 27 30

※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난간 등은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EC4)로 고려하여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30MPa 이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철근피복두께 40mm

콘크리트 표면

철근

탄산화 한계상태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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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KDS 14 20 4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콘크리트의 탄산화를 고려한 설계에서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 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을 EC3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MPa(EC4)로 설계해야 하지만 방수처리 된 표면처리를 한 경우에는

27MPa(EC3)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 방수처리된 표면처리에 대한 성능 입증 필요)

새롭게 개정된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은 100년 주택을 추구하는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취지에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521호)에 부합합니다.

등급 등급표시 등급기준 설계기준강도

1급 ★★★★ 내용연수 100년 이상 30MPa 이상

2급 ★★★ 내용연수 65년 이상 100년 미만 27MPa 이상

3급 ★★ 내용연수 30년 이상 65년 미만 24MPa 이상

4급 ★ 내용연수 30년 미만 21MPa 이상

29 29
35 40

30MPa 30년 40년 50년

내구성설계

※ 설계기준압축강도를30MPa로설계하는것이LCC를감안할때더경제적(도장종류, 및횟수, 아파트크기에따라실제비용은달라질수있음)

< 최소설계기준에 따른 LCC 비교 >  세대당상승비용(전용면적85㎡기준)

단위: 만원

설계기준압축강도
27MPa → 30MPa

아파트수명을고려한표면방수적용

설계기준압축강도 27MPa + 
표면방수(매5년 재도장)

※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도장과 같은 표면처리는 탄산화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외선, 동결융해 등의 열화로 인해서 도장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구조물의 보호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재도장이 필요합니다.

Ⅰ. 콘크리트구조내구성설계기준_KDS 14 20 40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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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KDS 14 20 4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노출범주 : 해양환경, 제빙화학제 등 염화물

염화물에 대한 노출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범주 등급 조건 예

ES

(해양환경, 

제빙화학

제 등

염화물)

ES1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중의 제빙화학제에 노

출되는 콘크리트

ES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ES4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
치한 콘크리트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부위

∙ 도로 포장
∙ 주차장

항목
염화물 노출

ES1 ES2 ES3 ES4

최소설계기준

압축강도 (MPa)
30 30 35 35

도로주변에 위치하여 공기중의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해수 또는 염화물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경우(ES1)로 고려하여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30MPa 이상으로 설계

노출범주 : 동결융해

동결융해에 대한 노출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범주 등급 조건 예

EF

(동결융해)

EF1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2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구조

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3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EF4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크

리트 표면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

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은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경우(EF3)로

고려하여 최소설계기준 압축강도는 30MPa 이상

으로 설계

항목
동결융해 노출

EF1 EF2 EF3 EF4

최소설계기준

압축강도 (MPa)
24 27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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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범주 : 황산염

황산염에 대한 노출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범주 등급 조건 예

EA

(황산염)

EA1 보통 수준의 황산염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2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3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항목
황산염 노출

EA1 EA2 EA3

최소설계기준

압축강도 (MPa)
27 30 30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이온에 노출되는 경우(EA2)로 고려

하여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30MPa 이상으로

설계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KDS 14 20 4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른 설계기준 압축강도 적용시 고려사항 >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는 노출등급에 따라 표에서 규정하는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더 엄격한 요구조건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가 노출등급 ES3와 EF4에 해당하는 경우 철근

부식 방지를 위한 요구조건이 더 엄격하므로 ES3의 조건을 적용하여 최소설계압축강도

는 35MPa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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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현행 개정 근거/사유

4.3.4 다발철근
다발철근의 피복 두께는 다발의 등가지름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60 mm보다 크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경우는 피복 두께를
80 mm 이상,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친 경우는
1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3.4 다발철근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50mm와 다발철근의
등가지름 중 작은 값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흙
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경우는 피복두께를 75mm 이상,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친 경우는 100mm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추가] 단일 철근에 관
한 피복두께의 개정
사항을 다발철근에도
적용

4.3.6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1) 콘크리트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경우
에는 피복 두께를 4.3.6(2)에 따라 증가시켜야
한다.

① 고내구성이 요구되는 구조체의 경우
② 해안에서 250 m 이내에 위치하는 구조체

로서 추가의 표면처리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직접 외부에 노출되어 염해를 받는 경우

③ 유수 등에 의한 심한 침식 또는 화학작용
을 받는 경우
(2) 4.3.6(1)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다음 값 이상
의 피복 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현장치기콘크리트
(가) D16 이하의철근을사용한벽체, 슬래브 50 mm
(나) (가)외의 모든 부재 80 mm
②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나) 기타 부재 50 mm
③ KDS 14 20 60(4.1.2(3))에 정의된 부분균

열등급 또는 완전균열등급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부재는 최소 피복 두께를 4.3.2에서 규
정된 최소 피복 두께의 50 %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된 인장영역이 지속하
중을 받을 때 압축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에는 최소 피복 두께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
다.

4.3.6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1)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 제빙화학제 등 염화
물에 노출되어 철근 또는 긴장재의 부식이 우
려되는 환경 (KDS 14 20 40(4.1.3)에서 규정하
고 있는 노출범주 ES)에서는 다음 값 이상의 피
복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이나 기
존 실적으로 입증된 별도의 부식 방지 대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4.3.1~4.3.3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① 현장치기콘크리트
(가) 벽체, 슬래브 50mm
(나) (가)외의 모든 부재

노출등급 ES1, ES2                    60mm
노출등급 ES3 70mm
노출등급 ES4 80mm

②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나) (가)외의 모든 부재 50mm

③ KDS 14 20 60(4.1.2(3))에 정의된 부분균열
등급 또는 완전균열등급의 프리스트레스트콘
크리트 부재는 최소 피복두께를 4.3.2와 4.3.3
에서 규정된 최소 피복두께의 50% 이상 증가
시켜야 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된 인장영역이
지속하중을 받을 때 압축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피복두께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다.

[수정] 노출범주 관련
기준의 개정에 따라, 
특수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를 노출등급에 따라
규정. 내구성 설계기준
KDS 14 20 40을 참조
할 수 있도록 문구 추
가

(2) 유수 등에 의한 심한 침식이나 심한 마모가
우려되는 환경에서는 필요한 만큼 피복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침식 또는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추가] 유수 등에 의한
침식이나 마모가 우려
되는 환경에서는 피복
두께의 증가나 강도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침식이나 마모를
방지하기에 강도 증가
나 피복두께 증가만으
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는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ACI 210R-
93 (Erosion of 
Concrete in Hydraulic 
Structures) 등 관련 문
서를 참조할 수 있다.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피복두께에 대한 획일적인 적용기준을 염화물(ES)관련

노출등급으로 분류하고, 노출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염화물(ES)에 노출된 콘크리트는 KDS 14 20 40에 제시된 최소의 강도를 만족함과 동시에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를 함께 구조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Ⅱ. 콘크리트구조철근상세설계기준_KDS 14 20 50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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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14 20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현행 개정 근거/사유

3. 강도
3.1 일반사항
3.2 소요강도
소요강도를 위한 하중조합은 해당 사업편 또는
시설물편의 규정에 따른다.

4.2 강도
4.2.1 일반사항
4.2.2 소요강도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아래에
제시된 하중계수와 하중조합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구조물에 작용하는 최대 소요강도에 대하
여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αH는 연직방향 하중 Hv에 대한 보정계수
로서, h≤2m에 대해서 αH=1.0이며, h>2m에 대
해서 αH=1.05-0.025h≥0.875이다.
(2) 차고, 공공집회 장소 L및 이 5.0kN/m2 이상
인 모든 장소 이외에는 식 (4.2-3), (4.2-4) 및
(4.2-5)에서 L에 대한 하중계수를 0.5로 감소시
킬 수 있다.
(3) 구조물에 충격의 영향이 있는 경우 활하중
(L)을 충격효과(I)가 포함된 (L+I)로 대체하여 상
기 식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부등침하, 크리프, 건조수축, 팽창콘크리트
의 팽창량 및 온도변화는 사용구조물의 실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5) 포스트텐션 정착부 설계에 있어서 최대 프
리스트레싱 강재의 긴장력에 대하여 하중계수
1.2를 적용하여야 한다.

[추가] 하중계수와 하
중조합에 관한 기준
규정.

하중계수와 하중조합
은 콘크리트구조기준
2012에서 규정하였으
나, KDS 2016 제정시
하중 관련 사항을 시
설물편으로 이전함으
로서, 강도감소계수는
공통편에서 그대로 다
루고, 하중계수와 하중
조합은 각 시설물편에
서 다루도록 함. 그러
나 하중계수는 콘크리
트구조의 파괴확률 결
정에 있어 강도감소계
수와 상호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하중계수
만 또는 강도감소계수
만 단독으로 제·개정
(관리)하는 것은 적합
하지 않음. 콘크리트설
계의 신뢰성 확보와
이에 관한 제․개정 관
리에 있어, 하중계수와
하중조합은 다시금 공
통기준인 KDS 14 20 
00에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관
련 기준을 기술함.

4.4 경량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사용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경량콘크리트계수 는 다음과 같
다.
(1) fsp값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λ=0.75, 전경량콘크리트
λ=0.85, 모래경량콘크리트
다만, 0.75에서 0.85사이의 값은 모래경량콘크
리트의 잔골재를 경량잔골재로 치환하는 체적
비에 따라 직선보간한다. 0.85에서 1.0 사이의
값은 보통중량콘크리트의 굵은골재를 경량골
재로 치환하는 체적비에 따라 직선보간한다. 
(2) fsp값이 주어진 경우

4.3.4 경량콘크리트
(1) 경량콘크리트 사용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량콘크리트계수 는 다음과
같다.
(1) fsp값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λ=0.75, 전경량콘크리트
λ=0.85, 모래경량콘크리트
다만, 0.75에서 0.85사이의 값은 모래경량콘크
리트의 잔골재를 경량잔골재로 치환하는 체적
비에 따라 직선보간한다. 0.85에서 1.0 사이의
값은 보통중량콘크리트의 굵은골재를 경량골
재로 치환하는 체적비에 따라 직선보간한다. 
보통중량콘크리트의 =1이다. 
(2) fsp값이 주어진 경우

[신설] λ를 보다 분명
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문구 추가

(4.2-1)

(4.2-2)

(4.2-4)

(4.2-3)

(4.2-5)

(4.2-6)

(4.2-7)

(4.2-8)

Ⅲ. 콘크리트구조구조설계기준주요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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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14 20 20 콘크리트구조 휨 및 압축 설계기준

현행 개정 근거/사유

4.1 설계 일반
4.1.1 설계가정
(3) 휨모멘트 또는 휨모멘트와 축력을 동시에
받는 부재의 콘크리트 압축연단의 극한변형률
은 0.003으로 가정한다.

4.1 설계 일반
4.1.1 설계가정
(3) 휨모멘트 또는 휨모멘트와 축력을 동시에
받는 부재의 콘크리트 압축연단의 극한변형률
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40MPa 이
하인 경우에는 0.0033으로 가정하며, 40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10MPa의 강도 증가에 대
하여 0.0001씩 감소시킨다. 콘크리트의 설계기
준압축강도가 90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
능실험을 통한 조사연구에 의하여 콘크리트 압
축연단의 극한변형률을 선정하고 근거를 명시
하여야 한다.

[추가] 일반적인 크기
와 재료로 이루어진
부재의 경우 휨강도
상태에서 변형률은 대
부분의 실험값이
0.0025에서 0.004 사
이에 있고 극한변형률
의 값이 휨강도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실험결
과의 평균값과 크리프
의 영향 등을 고려하
여 압축강도가 40MPa 
이하인 보통강도 콘크
리트의 설계 극한변형
률을 0.0033으로 규정
하였고, 압축강도가 증
가함에 따라 극한변형
률이 감소하는 경향과
취성의 파괴형태를 고
려하여 설계 극한변형
률을 감소시키도록 하
였다(장일영과 박훈규, 
1997).

(7) 4.1.1(6)의 규정은 다음에 정의되는 포물선-
직선 형상의 응력-변형률 관계로 나타낼 수 있
다.
(중략)

[추가]
개정본문 참조

(7) 4.1.1(6)의 규정은 다음에 정의되는 등가직
사각형 응력블록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③ 계수 β1은 콘크리트 강도가 28MPa 이하인
경우는 0.85로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28MPa
을 초과할 경우, 28MPa을 초과하는 매 1MPa
의 강도에 대하여 β1의 값을 0.007씩 감소시킨
다. 그러나 그 값은 0.65보다 작지 않게 한다.

③ 계수 η와 β1은 표 4.1-2의 값을 적용한다. [수정]
개정본문 참조

(9) 횡방향 철근으로 구속된 휨부재와 압축부재
는 다음과 같이 횡구속 효과를 고려한 응력-변
형률 관계를 사용하여 단면의 강도와 변형 성
능을 검증할 수 있다.

① 횡구속 효과를 고려할 때의 횡구속 철근
은 심부콘크리트를 구속할 수 있는 철근상세를
가진 횡방향철근이어야 한다.

② 별도로 조사된 상세한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 식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변형률이
증가된 포물선-직선 형상의 응력-변형률 관계
를 사용할 수 있다. 원점에서 최대 응력에 처음
도달할 때까지의 상승 곡선부는 식 (4.1-6)에
의해 계산하고, 이후 극한변형률 까지는 식
(4.1-7)에 의해 계산한다.
- 이하 개정 본문 참조

[추가]
개정본문 참조

부록 재료계수를 적용한 휨 및 압축부재의 별
도 설계
1. 일반사항
2. 설계 일반
3. 설계 검증
(중략)

부록 신설

fck
(MPa)

≤ 40 50 60 70 80 90

εcu 0.0033 0.0032 0.0031 0.003 0.0029 0.0028

η 1.00 0.97 0.95 0.91 0.87 0.84

β1 0.80 0.80 0.76 0.74 0.72 0.70

Ⅲ. 콘크리트구조구조설계기준주요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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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14 20 22 콘크리트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기준

현행 개정 근거/사유

4.6.2 전단마찰 설계 방법
(4) 일체로 친 콘크리트나 4.6.3,(1)의 규정에 따
라 표면을 거칠게 만든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친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전단강도 Vn은
0.2fckAc, 또한 (3.3+0.08fck)Ac 이하로 하여야 한
다.

4.6.2 전단마찰 설계 방법
(4) 체로 친 콘크리트나 4.6.3,(1)의 규정에 따라
표면을 거칠게 만든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친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전단강도 Vn은 0.2fckAc,
(3.3+0.08fck)Ac 및 11Ac (단위는 N) 중 가장 작
은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수정] 일체로 친 또는
4.6.3(1)의 규정에 따라
표면을 거칠게 만든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친 보통중량콘크리트
에 대한 실험자료에
의하면 2007년 개정
전에 허용한 fck가
28MPa 이상인 콘크리
트의 경우 전단마찰강
도에 대하여 더 큰 상
한값이 사용될 수 있
다. 이러한 높은 강도
의 콘크리트는 4.6.3(1)
에 규정한 접촉면의
거칠기 규정을 달성하
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4.8 브래킷과 내민받침에 대한 전단 설계
4.8.2 설계전단력 및 강도의 계산

4.8 브래킷과 내민받침에 대한 전단 설계
4.8.2 설계전단력 및 강도의 계산
(6)주인장철근의 단면적 As는 (Af+An)와
(2Avf/3+An)중에서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추가] 계수휨모멘트
및 인장력에 대한 주
인장철근의 소요 단면
적에 대한 기준 추가

4.9.3 최소 철근량 배치
(2) 콘크리트의 전체 수직단면적에 대한 수평전
단철근 단면적의 비 를 0.0025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4.9.3 최소 철근량 배치
(2) 콘크리트의 전체 수직단면적에 대한 수평전
단철근 단면적의 비 ρh는 전단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가 400MPa 이하인 경우 0.0025 이상, 
400MPa 초과인 경우 0.0025×400/ fu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단면적비의 계산에서 fu
는 500MPa를 초과할 수 없다.

[수정] 최근에 수행된
벽체 구조실험에 의하
면 SD500 철근을 사용
할 경우 전단철근의
항복강도를 고려하여
최소전단철근량을 감
소시키더라도 휨강도
나 전단강도, 변형능력, 
에너지 소산능력 등
주요 구조성능이 SD 
400 철근을 사용할 경
우와 거의 동일함이
검증되었다.

 KDS 14 20 30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

현행 개정 근거/사유

부록 3.3
(3)평균 변형률은 식 (3.3-6)에 의해 계산한다.

(중략)

(3) 평균 변형률은 부록 식 (3.3-6)에 의해 계산
한다..

여기서, fso는 균열단면의 철근응력이다. n은 콘
크리트의 탄성계수에 대한 철근의 탄성계수비

이다. fcte은 콘크리트의 유효인장강도로 일반

적인 경우에는 평균인장강도 fctm을 적용하고, 
재령 28일 이전의 균열을 검토할 때는 그 재령
에서의 인장강도를 적용한다. 콘크리트의 평균
인장강도는 부록 식 (3.3-7)에 의해 계산하며, 

fcm은 KDS 14 20 10(4.3.3)에 따라 결정한다.

[수정] 수식 및 기호정
의 수정

(3.3-7)

Ⅲ. 콘크리트구조구조설계기준주요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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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14 20 52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현행 개정 근거/사유

4.1.6 확대머리 이형철근 및 기계적 인장 정착
(1)확대머리 이형철근의 인장에 대한 정착길이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𝑙𝑑𝑡 = 0.19
𝑓𝑦𝑑𝑏
𝑓𝑐𝑘

(4.1-5)

여기서, 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1.2, 다른 경
우는 1.0이며, 정착길이는 8𝑑𝑏 , 또한 150mm 이
상이어야 한다. 식 (4.1-5)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①부터 ⑦까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400MPa 이
하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40MPa 
이하이어야 한다. 

③ 철근의 지름은 35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경량콘크리트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보

통중량콘크리트를 사용한다.
⑤ 확대머리의 순지압면적(𝐴𝑏𝑟𝑔)은 4𝐴𝑏이상

이어야 한다.
⑥ 순피복 두께는 2𝑑𝑏이상이어야 한다.
⑦ 철근 순간격은 4𝑑𝑏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하 기둥이 있는 보-기둥 접합부의 보 주철근
으로 사용되는 경우, 접합부의 횡보강철근이
0.3% 이상이고 확대머리의 뒷면이 횡보강철근
바깥 면부터 50mm 이내에 위치하면 철근 순
간격은 2.5𝑑𝑏이상으로 할 수 있다. 
(2)확대머리 이형철근은 압축을 받는 경우에 유
효하지 않다.
(3)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가 발휘될 수 있는
어떠한 기계적 정착장치도 정착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적 정착장치가 적합함
을 보증하는 시험결과를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철근의 정착은 기계적 정착
장치와 철근의 최대 응력점과 기계적 정착장치
사이의 묻힘길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1.6 확대머리 이형철근 및 기계적 인장 정착
(1) 인장을 받는 확대머리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𝑙𝑑𝑡는 정착 부위에 따라 다음 (2) 또는 (3)으로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구한 정착길이 𝑙𝑑𝑡
는 항상 8𝑑𝑏 또한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확대머리의 순지압면적(𝐴𝑏𝑟𝑔)은 4𝐴𝑏이상

이어야 한다.
② 확대머리 이형철근은 경량콘크리트에 적

용할 수 없으며, 보통중량콘크리트에만 사용한
다.
(2) 최상층을 제외한 부재 접합부에 정착된 경
우

𝑙𝑑𝑡 =
0.22𝑑𝑏𝑓𝑦
 𝑓𝑐𝑘

(4.1-5)

= 0.6 + 0.3
𝐶𝑠𝑜

𝑑𝑏
+ 0.38

𝐾𝑡𝑟

𝑑𝑏
≤ 1.375 (4.1-6)

여기서, 는 4.1.5(2)에 따라 구한다. 는 측
면피복과 횡보강철근에 의한 영향계수이고, 𝑐𝑠𝑜
는 철근표면에서의 측면피복두께이며, 𝐾𝑡𝑟은
확대머리 이형철근을 횡구속한 경우에 4.1.2(3)
③에 따라 산정하고 1.0𝑑𝑏보다 큰 경우 1.0𝑑𝑏을
사용한다.

식 (4.1-5)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①부
터 ⑤까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철근 순피복두께는 1.35𝑑𝑏이상이어야 한
다.

② 철근 순간격은 2𝑑𝑏이상이어야 한다.
③ 확대머리의 뒷면이 횡보강철근 바깥 면부

터 50m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④ 확대머리 이형철근이 정착된 접합부는 지

진력저항시스템별로 요구되는 전단강도를 가
져야 한다.

⑤ d/𝑙𝑑𝑡1.5인 경우는 KDS 14 20 54 (4.3.2)
에 따라 설계한다. 여기서, d는 확대머리 이형
철근이 주철근으로 사용된 부재의 유효높이이
다.
(3) (2)외의 부위에 정착된 경우

𝑙𝑑𝑡 =
0.24𝑑𝑏𝑓𝑦

𝑓𝑐𝑘
(4.1-7)

단, 4.1.2(3)③에 따라 산정된 𝐾𝑡𝑟값이 1.2𝑑𝑏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식 (4.1-7)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①과 ②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순피복두께는 2𝑑𝑏이상이어야 한다.
② 철근 순간격은 4𝑑𝑏이상이어야 한다.
(4) 압축력을 받는 경우에 확대머리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
(5)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가 발휘될 수 있는
어떠한 확대머리 이형철근도 정착방법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확대머리 이형철근의 적
합성을 보증하는 실험과 해석결과를 책임구조
기술자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착
내력은 확대머리 정착판의 지압력과 최대 응력
점부터 확대머리 정착판까지 부착력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수정]
최신 국내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적용부위에
따라 2가지 확대머리
이형철근 정착길이 설
계식을 규정함.

4.5 철근의 이음
4.5.1 이음 일반
(3) 용접이음과 기계적이음은 다음 규정에 따라
야 한다.
(중략)

4.5 철근의 이음
4.5.1 이음 일반
(3) 용접이음과 기계적이음은 다음 규정에 따라
야 한다.
(중략)

[신설]
철근 겹침용접이음 상
세 규정 신설

개정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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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현행 개정 근거/사유

1.1 적용범위
(2)이 기준은 선설치앵커와 후설치앵커에 모두
적용된다. 특수 삽입물, 관통 볼트, 다수 앵커의
묻힌 단부 쪽에 한 개의 강판에 연결된 앵커, 
부착식 또는 주입식 앵커 그리고 화약이나 압
축 공기에 의하여 직접 앵커링되는 못 또는 볼
트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매설물의 일부로 사
용되는 철근도 별도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3)비균열 콘크리트에서 1.4𝑁𝑝이상의 뽑힘강도

를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헤드스터드와 헤드
볼트가 포함된다. 여기서, 𝑁𝑝는 식 (4.3-13)에

의한 값이다. 
(4)비균열 콘크리트에서 마찰을 제외하고1.4𝑁𝑝
이상의 뽑힘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갈
고리볼트도 포함된다. 여기서, 𝑁𝑝는 식 (4.3-14)

에 의한 값이다.
(5) 콘크리트에 대한 후설치앵커 사용의 적절성
은 사전에 입증되어야 한다.

1.2 적용 범위
(2)이 기준은 선설치앵커(헤드볼트, 헤드스터드, 
갈고리 볼트)와 후설치앵커(비틀림제어 확장앵
커, 변위제어 확장앵커, 언더컷앵커, 부착식 앵
커)에 모두 적용된다. 부착식 앵커는 재령 21일
이상 콘크리트에 설치되어야한다. 특수 삽입물, 
관통 볼트, 다수 앵커의 묻힌 단부 쪽에 한 개
의 강판에 연결된 앵커, 그라우트 앵커 그리고
화약이나 압축 공기에 의하여 직접 앵커링되는
못 또는 볼트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매설물의
일부로 사용되는 철근도 별도 규정에 따라 설
계하여야 한다.
(3)이 기준은 다음 종류의 앵커에 적용된다.
①비균열 콘크리트에서 1.4𝑁𝑝이상의 뽑힘강도

를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헤드스터드와 헤드
볼트가 포함된다. 여기서, 𝑁𝑝는 식 (4.3-13)에

의한 값이다. 
②비균열 콘크리트에서 마찰을 제외하고1.4𝑁𝑝
이상의 뽑힘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갈
고리볼트도 포함된다. 여기서, 𝑁𝑝는 식 (4.3-14)

에 의한 값이다.
③해당 시험방법의 평가조건을 만족하는 확장
앵커와 언더컷앵커도 포함된다. 
④ 해당 시험방법의 평가조건을 만족하는 부착
식 앵커가 포함된다.

[추가]
부착식후설치 설계법
신설로 인한 적용범위
추가 및 수정

4. 설계
4.1 설계 일반 (중략)
4.2 앵커 강도에 관한 일반 규정 (중략)
4.3 인장하중에 대한 설계 조건 (중략)

4. 설계
4.1 설계 일반 (중략)
4.2 앵커 강도에 관한 일반 규정 (중략)
4.3 인장하중에 대한 설계 조건 (중략)

[수정]
시설물별 지진하중 및
내진설계기준에 맞춰
개정됨. 비연성 인장파
괴를 방지하기 위한
앵커 또는 부속물의
소요강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4가지 대안이
제시.

개정본문 참조

4.3.5 인장력을 받는 부착식 앵커의 부착강도
(중략)

[신설]
인장력을 받는 부착식
앵커의 부착강도 신설

4.4 전단하중에 대한 설계 조건
4.4.1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강재강도
(1)강재에 의해 지배될 때, 전단력을 받는 앵커
의 공칭강도 𝑉𝑠𝑎는 앵커의 재료적 특성과 치수
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전단력을 받는 단일 앵커나 앵커 그룹의 공
칭강도 𝑉𝑠𝑎는 ①에서 ③까지 규정된 값 이하이
어야 한다.

4.4 전단하중에 대한 설계 조건
4.4.1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강재강도
(1)강재에 의해 지배될 때, 전단력을 받는 앵커
의 공칭강도 𝑉𝑠𝑎는 앵커의 재료적 특성과 치수
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브레
이크아웃파괴가 예상되는 경우, 앵커에 요구되
는 전단강도는 콘크리트 브레이크아웃파괴에
서 가정된 하중 분배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공칭강도 𝑉𝑠𝑎는 ①에
서 ③까지 규정된 값 이하이어야 한다.

[수정]
표현 명료화

4.6 쪼갬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연단거리, 앵커
간격, 두께
(중략)
4.7 앵커 설치
(중략)

4.6 쪼갬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연단거리, 앵커
간격, 두께
(중략)
4.7 앵커 설치
(중략)

[추가 및 신설]
부착식앵커 추가 및
상세한 검사 규정 신
설

개정본문 참조

Ⅲ. 콘크리트구조구조설계기준주요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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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14 20 6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현행 개정 근거/사유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이 기준은 KDS 14 20 01(3.2.1(6))에 규정된
강선, 강봉, 강연선 등과 같은 긴장재를 사용하
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부재에 적용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KDS 14 20 01(3.2.1(6))에 규정된
강선, 강봉, 강연선 등과 같은 긴장재를 사용하
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부재에 적용하여야
한다. 단, 강연선 중 7연선을 사용하여 프리스
트레스를 도입한 부재를 설계할 때에는 KS D 
7002의 A종과 B종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기
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C종과 D종을 사
용하여 설계할 때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험이나 해석을 통해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추가]
이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6934와
ASTM A416의 보통강
도 긴장재를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를 기반으
로 한 것으로서, 7연선
의 경우에는 KS D 
7002의 A종과 B종 7
연선이 이에 해당됨. 
고강도인 C종과 D종
의 7연선을 사용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실험적 또는 해
석적 검증결과가 제시
되어야 함.

개정본문 참조

 KDS 14 20 66 합성콘크리트 설계기준

현행 개정 근거/사유

4. 설계
4.1 설계 일반
(중략)
(8)동바리를 사용하여 합성부재를 시공하였을
경우에, 동바리를 제거하였을 때 모든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구되는 처짐과 균
열 한계 등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동바리를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4. 설계
4.1 설계 일반
(중략)
(8)“삭제”

[수정]
시공에 관한 사항으로
KCS 14 20 12(3.3.1)의
규정과 중복

 KDS 14 20 72 콘크리트 벽체 설계기준

현행 개정 근거/사유

4.1 최소 철근비
(3)벽체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평철근비
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설계기준항복강도 400MPa 이상으로서 D16 
이하의 이형철근 0.0020
② 기타 이형철근 0.0025
③ 지름 16mm 이하의 용접철망 0.0020

4.1 최소 철근비
(3)벽체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평철근비
는 다음 각 항에 따라야 한다.
① 설계기준항복강도 400MPa 이상으로서 D16 
이하의 이형철근 0.0020×400/𝑓𝑦
다만, 이 철근비의 계산에서 𝑓𝑦는 500 MPa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기타 이형철근 0.0025
③ 지름 16mm 이하의 용접철망 0.0020

[수정]
항복강도를 고려하여
최소 전단철근비를 감
소시키도록 규정. 그러
나 그동안 벽체의 최
소 전단철근 규정에서
는 전단철근의 항복강
도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기준 간에
통일성이 문제가 됨. 
SD500 철근에 대한 벽
체 실험결과를 근거로
최소철근량의 감소 가
능성이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함.

Ⅲ. 콘크리트구조구조설계기준주요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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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14 20 74 기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현행 개정 근거/사유

4. 설계
4.3 골조설계
4.3.1 설계 일반
4.3.1.1 일반 사항
(1)골조의 축선은 부재 단면의 도심 축선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치가 큰 부재 또는 단면
이 변하는 부재의 경우 축선은 단면변화에 따
라 변화하는 것으로 취한다.

(2)크리프와 건조수축의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일반적인 시공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시공단
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설계
4.3 골조설계
4.3.1 설계 일반
4.3.1.1 일반 사항
(1)골조의 축선은 부재 단면의 도심 축선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치가 큰 부재 또는 단면
이 변하는 부재의 경우 축선은 단면변화에 따
라 변화하는 것으로 취한다.
(2)보 또는 기둥의 단면 크기가 경간과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경우에는 부재의 휨변
형과 전단변형을 모두 고려하여 골조구조로 해
석하여야 한다.
(3)골조의 계산에서 헌치의 영향을 고려하는 경
우 헌치가 있는 부재를 변단면 부재로 해석하
거나 부재 접합부의 헌치부분 강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헌치부분 강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구한 강성역을 고려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등단면의 부재 단부가 다른 부재와 접합
될 때는 그 부재단에서 부재 두께의 1/4 안쪽
부터 절점까지로 하여야 한다.

② 부재가 그 축선에 대해 25° 이상 경사진
헌치를 갖는 경우는 헌치 시점에서 부재 두께
의 1.5배 안쪽부터 절점까지로 하여야 한다. 다
만, 헌치의 경사가 60° 이상의 경우는 헌치의
시점에서 부재 두께의 1/4 안쪽부터 절점까지
로 하여야 한다.

③ 부재 양측의 헌치의 크기가 다른 경우 등
의 사유로 위의 ①과 ②로 정한 점이 2점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강성역의 범위는 큰 쪽
이어야 한다.
(4)크리프와 수축의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일반적인 시공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시공단
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가]
“4.3.2 구조해석”에 해
당하는 사항을 “4.3.1.1 
일반사항”으로 이동

[수정] 
수축과 건조수축을 분
명히 구분하며 상기
문구는 “수축”을 의미
함. 

4.3.2 구조 해석
(1)보 또는 기둥의 단면 크기가 경간과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경우에는 부재의 휨변
형과 전단변형을 모두 고려하여 골조구조로 해
석하여야 한다.
(2)골조의 계산에서 헌치의 영향을 고려하는 경
우 헌치가 있는 부재를 변단면 부재로 해석하
거나 부재 접합부의 헌치부분 강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헌치부분 강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구한 강성역을 고려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등단면의 부재 단부가 다른 부재와 접합
될 때는 그 부재단에서 부재 두께의 1/4 안쪽
부터 절점까지로 하여야 한다.

② 부재가 그 축선에 대해 25° 이상 경사진
헌치를 갖는 경우는 헌치 시점에서 부재 두께
의 1.5배 안쪽부터 절점까지로 하여야 한다. 다
만, 헌치의 경사가 60° 이상의 경우는 헌치의
시점에서 부재 두께의 1/4 안쪽부터 절점까지
로 하여야 한다.

③ 부재 양측의 헌치의 크기가 다른 경우 등
의 사유로 위의 ①과 ②로 정한 점이 2점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강성역의 범위는 큰 쪽
이어야 한다.

Ⅲ. 콘크리트구조구조설계기준주요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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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14 20 80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현행 개정 근거/사유

4.1.5 특수모멘트골조와 특수철근콘크리트 구
조벽체의 철근
(1)지진력에 의한 휨모멘트 및 축력을 받는 골
조나 구조벽의 경계요소에 사용하는 보강철근
(KS D 3504, 3552, 3688, 7017)은 설계기준항
복강도 𝑓𝑦가 주철근과 전단철근에 각각

600MPa, 500MPa까지 허용되며, 다음 (2)와 (3)
을 만족하여야 한다.

4.1.5 중간 및 특수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의 철
근
(1)지진력에 의한 휨모멘트 및 축력을 받는 중
간모멘트골조와 특수모멘트골조, 그리고 특수
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 소성영역과 연결보에
사용하는 철근(KS D 3504, 3552, 7017)은 설계
기준항복강도 𝑓𝑦가 600MPa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주철근은 다음 (2) 또는 (3)을 만족해야
하며, 전단철근의 는 선부재의 경우 500MPa 
이하, 벽체의 경우 600MPa 이하이어야 한다.

[수정] 
- 제목 수정
- 고강도 철근을 사용
한 벽체의 주요 구조
성능이 검증되어 벽체
에 한정하여 항복강도
600MPa 이하의 전단
철근 사용을 허용함. 
- 현재의 기준안은 벽
체경계요소가 주된 압
축과 인장을 받는 요
소로 가정하고 만들어
진 기준이라고 판단됨. 
- 하지만 벽체의 하중
조건과 벽체폭에 따라
서는 경계요소와 내진
철근 적용필요성이 일
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됨. 

4.1.5 특수모멘트골조와 특수철근콘크리트 구
조벽체의 철근
(2)강재를 제작한 공장에서 계측한 실제 항복강
도가 공칭항복강도를 120MPa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재시험에서는 이 값을 20MPa 이
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실제 항복강도에 대한 실제 극한 인장강도의
비가 1.25 이상이어야 한다.

4.1.5 중간 및 특수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의 철
근
(2)골조나 구조벽체의 소성영역 및 연결보에 사
용하는 주철근은 KS D 3504의 특수내진용 S등
급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3)단, KS D 3504의 일반구조용 철근이 아래 두
가지 성능조건을 만족할 경우, 골조, 구조벽체
의 소성영역 및 연결보의 주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실제 항복강도가 공칭항복강도를 120 MPa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실제 항복강도에 대한 실제 인장강도의 비
가 1.25 이상이어야 한다.

[수정] 
- (2)(3) KS D 3688이
KS D 3504와 통합되
면서 특수내진용 철근
의 성능조건 이외에도
일반구조용 철근과 용
접용 철근의 성능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내진용 철근의 확보
가 어려운 현실을 고
려할 때, 일반구조용
철근 사용에 대한 제
한적 여유 규정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함.

4.5.6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의 경계요소
(4)③ 특수경계요소의 횡방향 철근은 4.3.4(1)부
터 4.3.4(3)까지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
다. 다만, 식 (4.3-3)은 만족시킬 필요가 없고, 
4.3.4(2)에 따른 횡방향 철근 간격은 부재의 최
소 단면치수의 1/3을 사용하여야 한다.

4.7.6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의 경계요소
(4)③ 특수경계요소의 횡방향 철근은 4.5.4(1)부
터 4.5.4(3)까지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
다. 다만, 식 (4.5-3)은 만족시킬 필요가 없고, 
4.5.4(2)에 따른 횡방향 철근 간격은 부재의 최
소 단면치수의 1/3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4.5.4(1)③에 따른 횡방향 철근은 벽체 최외단
부를 감싸는 폐쇄형 후프 형태로서, 경계요소
설치구간을 넘어 벽체복부 안으로 철근의 정착
길이만큼 연장된 U형 스터럽과 연결철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추가]
(4) 경계요소 단부 보
강철근 (후프)으로 U형
철근의 사용을 허용. 
KBC 2016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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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14 20 80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현행 개정 근거/사유

4.5.7 연결보
(2)세장비 𝑙𝑛/ℎ < 4인 연결보는 경간 중앙에 대
하여 대칭인 대각선 다발철근으로 보강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4.7.7 연결보
(2)세장비 𝑙𝑛/ℎ < 4인 연결보는 경간 중앙에 대
하여 대칭인 대각선 다발철근으로 보강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만약 대각선 다발철근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대체공법을 사용할 경우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해당 공법의 적정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안 실험을 수행하
고 성능 검증 결과 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추가]
(2) 현장에서 대각선
다발철근의 사용이 현
실적으로 쉽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기준
에 명시되지 않은 대
체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KBC 
2016 개정내용 반영

4.5.7 연결보
(4)경간 중앙에 대해 대칭 형태인 대각 형태로
배치된 연결보는 다음을 만족시켜야 한다.

③ 대각선 철근은 4.3.4((1)과 (3))의 규정과
식 (4.3-5)를 만족하는 횡철근으로 감싸주어야
한다. 또한 횡철근 간격은 철근 지름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식 (4.3-3))과 KDS 14 20 
20(식 (4.3-1))에서 사용되는 를 계산하기 위해
서 대각으로 배치된 각 다발철근의 4개 면은
KDS 14 20 50(4.3)에서 요구되는 최소 콘크리
트 피복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④ 대각선 철근은 벽체 안으로 인장에 대해
정착시켜야 한다. 다만, 철근의 항복강도를
1.25배 하여 정착길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⑤ 대각선 철근은 연결보의 공칭휨강도에 기
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연결보의 종방향에 대한 횡방향 또는 평
행 철근은 각 방향으로 철근의 면적이 0.002𝑏𝑤𝑠

이상이어야 하고, 간격은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4.7.7 연결보
(4)경간 중앙에 대해 대칭 형태인 대각 형태로
배치된 연결보는 다음 ①과 ②를 만족하고 ③
또는 ④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③ 대각선 철근은 4.5.4((1)과 (3))의 규정과
식 (4.5-5)를 만족하는 횡철근으로 감싸주어야
한다. 또한 횡철근 간격은 철근 지름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식 (4.5-3)과 KDS 14 20 20(식
(4.3-1))에서 사용되는 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
각으로 배치된 각 다발철근의 4개 면은 KDS 
14 20 50(4.3)에서 요구되는 최소 콘크리트 피
복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대각철근을 감싸는
횡철근의 외단에서 외단까지의 거리는 𝑏𝑤에 평
행한 방향으로 𝑏𝑤/2이상이어야 하고, 보 면 내
에서는 대각선 철근에 대한 수직방향으로
𝑏𝑤/5이상이어야 한다. 연결보의 종방향에 대한
횡방향 또는 평행 철근은 각 방향으로 철근의
면적이 0.002𝑏𝑤𝑠이상이어야 하고, 간격은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4.5.4(1)과 (3)을 만족하는 보 단면에 대하
여 횡방향 철근 간격은 150mm와 대각선철근
직경의 6배 중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200mm를 초과하지 않
도록 연결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각 연결철
근과 횡방향 철근의 갈고리는 동등 이상의 직
경인 축방향 철근에 연결하여야 하며 기계적
정착철근을 연결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가]

(4) ACI 318-11에서 규

정한 바와 같이 연결

보 전체를 기둥처럼

횡구속하는 배근상세

를 허용하고 이에 대

한 요구조건을 추가함. 

KBC 2016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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